
(판례)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편입되는 

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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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① 이사건 각 도시계획시설은 도로, 공원으로서, 도로, 공원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

반시설인 점, ② 이 사건 각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반원5지구 시가화예정용지 구역에서의 공동주택사

업과 동시에 추진된 기반시설 설치사업이고, 위 공동주택사업과 같이 화성 반월5지구에 대한 도시

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추진된 사업인 점, ③ 화성 반월5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용도지역변경, 

기반시설 설치,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각 토지

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그와 동시에 추진된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직접 

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 해당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

평가하여야 할 것이다.


